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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수정 전(수정할 내용) 수정 후

43p
34번

관세법 제232조의3(원산지확인위원회)
①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
회를 둔다.
1. 제229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
2.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
3. 제232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
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
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
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2조의3(원산지확인위원회) 조항 삭제

<2022 관세사 1차 3개년 기출문제집> 개정 9판 1쇄(발행일 : 2021년 10월 5일)
개정 법령 추록

※ 안녕하십니까, 시대고시기획입니다. <2022 관세사 1차 3개년 기출문제집> 개정 9판 1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및 변경 내용에 대해 
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■ 관세법[시행 2022. 1. 1.] [법률 제18583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
